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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2024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1. 시가표준액 개요

○ 개념: ‘시가표준액’이란 시가(時價) 그 자체는 아니지만 지방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물건의 적정가액  * 재산세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산정·결정: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기준에 따라 지자체는 시가표준액을 산정
   - 건축물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후 결정·고시(~6.1.)
   - 기타물건은 산정된 시가표준액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결정·고시
      (여수시 제2023-638호, 2023. 12. 29. 기 고시 완료)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
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시가표준액 산정방식

○ 산정방식: 건축물과 기타물건은 행정안전부 산정방식에 따라 지
자체장이 결정･고시하며, 토지와 주택은 국토부장관*이 공시

    * 토지･단독주택 : 국토부의 표준가격을 토대로 지자체장이 개별가격 공시
공동주택 : 모든 공동주택의 개별가격을 국토부장관이 공시

   - 건축물(오피스텔 외 건축물):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건축원가 등을 고려한 
원가방식으로 산정하며,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건물의 각종 지수(구조·용도·
위치) 및 잔가율, 그 밖의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계산 

   -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2022년까지 국세청에서 고시한 단일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을 활용하였으나, 2023년부터는 행안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 활용



- 2 -

    *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단위면적 당 건축비용으로 유형별 ㎡당 가격 고시

< 건축물(오피스텔 외) 시가표준액 산정 방식 >

▪해당 부동산을 현재 재취득할 경우의 건물신축가격기준액(재조달원가)을 기준으로 
하는 원가방식에 위치지수·가감산특례 등을 통해 시가를 일부 반영

건축물시가표준액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각종 지수 × 경과연수잔 가 율 × 면적(㎡) × 가감산율구조 용도 위치

- 오피스텔: 오피스텔 시가표준액은 행안부에서 고시하는 표준가격기준액*에 
각종 지수(용도, 층),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계산

* 2021년 이전: 일반 건축물과 같이 원가방식에 따라 산정, 2022년∼ : 시가를 일부 반영하여 
전국 오피스텔을 전수조사하여 산정하는 동별 ㎡당 건축물 가격(부속토지 미포함)

< 오피스텔 시가표준액 산정 방식 >

▪건설원가를 기반으로 실거래가 등을 반영하여 표준가격기준액* 전수산정 후 지수 등 적용
   * 동별 ㎡당 건축물 가격으로 시세변동률 등을 반영하여 행안부에서 산정, 매년 1.1일 고시(6.1. 시행)

오피스텔
시가표준액 = 표준가격기준액* ×

각종 지수
× 면적

(㎡) × 가감
산율용도(사무용‧주거용) 층

 - 기타물건: 물건별(차량, 기계장비 등 10개 유형) 행안부에서 고시하는 
기준가격에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적용하여 계산

<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산정 방식 >

기타물건 = 각 물건별 기준가격* × 경과연수별 잔가율 등
* 차량, 기계장비 등 기타물건의 종류·형식별 제조가격,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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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4년 주요 개정내용

 가. 건축물(오피스텔 외)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유형별* 신축단가 차이를 반영하여 구분 산정
     * 건축물의 용도를 기준으로 총 7개 유형으로 분류

○ 각종 지수: 건축물 구조지수는 ’23년과 동일, 용도지수는 세부용도에 
맞게 재분류하고 일부 용도 세분화

  ①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물의 용도를 의미하기보다는 공간적 생활단위 
개념을 의미하므로 1종 근린생활시설 및 2종 근린생활시설로 구분하
던 대상 건물을 세부용도에 적합하도록 재분류*

       * (예시) 1종 근생 → 판매 및 영업시설(상점 등), 숙박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등 
  ② 기존 용도지수가 없던 용도를 신설하여 납세자 혼란 최소화(자동차영

업소, 소매시장, 정수장 등)
 ○ 경과연수별 잔가율: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의 경우 내용연수(40년)을 초과

하여 사용하는 경우 최종연도 잔가율이 높아 시가표준액이 시세를 역전
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최종연도 잔가율 인하(15%→10%)

 ○ 가감산율: 건설원가 대비 시가표준액이 현저히 낮은 초고층 건축물*, 분양가 
대비 시가표준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분양형 호텔 등의 가감산율 조정  

    *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전국 121개동 전수조사)

구분 ’23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24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주거용 810,000원/㎡ 820,000원/㎡
상업용 800,000원/㎡ 810,000원/㎡
공업용 790,000원/㎡ 800,000원/㎡

농수산용 600,000원/㎡ 610,000원/㎡
문화·복지·교육용 810,000원/㎡ 820,000원/㎡
공공용 800,000원/㎡ 810,000원/㎡

그 외 790,000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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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초고층 건축물: 일정 층수 이상의 특수공법 사용이나 고가 자재의 사
용 등으로 인한 건설원가 상승, 실거래가격 차이 등을 반영 

     → 초고층 건축물 단일 가산율(0.06)을 3단계*로 차등 현실화
      * (59층 이하) 0.06 (60층 ～ 79층) 0.07 (80층 이상) 0.08
  ② 분양형 호텔 등: 호텔 등이 구분등기 되어 호별로 분양·소유되는 

경우 일반상가와 달리 저층의 분양가(시세), 객실 수익 등이 고층
에 비해 낮음에도 일반상가의 1·2층 가산율 적용

     → 불합리 해소하고자 1·2층 가산율 적용 제외
       ※ 기타: 지하감산 시 ‘부속 주차시설 포함’ 문구 삭제

나. 오피스텔

 ○ 표준가격기준액: 전년도 표준가격기준액에 실거래가격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24,272동(전년 23,853동 대비 1.76% 증가) 표준가격기준액 산정

< 2024년 표준가격기준액 >             (단위 : 원/㎡, %)
시·도 표준가격기준액 조정률 시·도 표준가격기준액 조정률
전국 776,855 -4.84 경기 784,180 -4.91
서울 892,745 -3.68 강원 666,671 -3.60
부산 781,757 -4.58 충북 584,683 -3.31
대구 767,652 -6.18 충남 673,727 -7.45
인천 686,586 -7.63 전북 567,366 -3.93
광주 716,233 -4.65 전남 674,834 -7.07
대전 751,583 -2.90 경북 651,761 -4.33
울산 712,036 -6.12 경남 729,113 -3.05
세종 842,607 -1.54 제주 697,835 -5.70

   - ‘23년 전국 평균 표준가격기준액(815,698원) 대비 4.84% 감소한 전국 
평균 776,855원으로 산정

    * 기타 각종 지수(용도, 층, 가감산율)은 ’23년 기준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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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건축신축가격 기준액

    

번호 구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1 주거용 건물 820,000원/㎡
2 상업용 건물 810,000원/㎡
3 공업용 건물 800,000원/㎡
4 농수산용 건물 610,000원/㎡
5 문화․복지․교육용 건물 820,000원/㎡
6 공공용 건축물 810,000원/㎡
7 그 외 건축물 <삭제>

 Ⅲ.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 목록

번호 구분 주 소  표준가격기준액 비 고
1 기존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 90-1 697,000 
2 기존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 76-3 702,000 
3　 기존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 61-1  804,000 
4 기존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 5-1  742,000 
5 기존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 44-1 359,000 
6 기존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 36-1 580,000 
7 기존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 311-1 573,000 
8 기존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 200-1 826,000 
9　 기존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 11-3  739,000 
10　 기존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 101-5 485,000 
11　 기존 전라남도 여수시 중앙동 586 125,000 
12　 기존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월산리 1505-7 731,000 
13　 기존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동 1889-1 780,000 
14　 기존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동 1888-1 782,000 
15　 기존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동 1887-1 889,000 
16　 기존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동 1875-1 823,000 
17　 기존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동 1806-1 914,000 
18　 기존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동 1719-4 852,000 
19　 기존 전라남도 여수시 오림동 399-13 325,000 
20　 기존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동 524-3 460,000 
21　 기존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동 221-1 541,000 
22　 기존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동 216 79,000 
23　 기존 전라남도 여수시 안산동 28-9 488,000 
24　 기존 전라남도 여수시 신기동 74-4 704,000 
25　 기존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1181-6 640,000 
26　 기존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1180-3 831,000 
27　 기존 전라남도 여수시 선원동 1277-2 599,000 
28　 기존 전라남도 여수시 봉산동 80-2 404,000 
29　 기존 전라남도 여수시 봉산동 73 420,000 
30　 기존 전라남도 여수시 봉산동 275-12 15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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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2024년 시가표준액 개정내용 1부.
      2. 2024년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변경사항 신구대비표 1부.  
      3. 2024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1부.(위택스 조회)  끝.

번호 구분 주 소  표준가격기준액 비 고
31　 기존 전라남도 여수시 봉계동 737  715,000 
32　 기존 전라남도 여수시 봉강동 189-1 778,000 
33　 기존 전라남도 여수시 미평동 670-8 400,000 
34　 기존 전라남도 여수시 문수동 9-4 466,000 
35　 기존 전라남도 여수시 문수동 127-3 535,000 
36　 기존 전라남도 여수시 둔덕동 492-4 493,000 
37　 기존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1047-10 766,000 
38　 기존 전라남도 여수시 덕충동 2037-4 814,000 
39　 기존 전라남도 여수시 덕충동 2037-2 843,000 
40　 기존 전라남도 여수시 덕충동 2035-2 854,000 
41　 기존 전라남도 여수시 교동 314 382,000 
42　 기존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동 1869-1 916,000 
43　 기존 전라남도 여수시 문수동 783-6 815,000 
44 신규 전라남도 여수시 고소동 1-2 744,000 
45 신규 전라남도 여수시 교동 610 166,000 
46 신규 전라남도 여수시 서교동 30 84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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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2024년 시가표준액 개정내용

1. 건축물(오피스텔 외)

 1). “사회문화용 건물” 건물신축가격기준액 명칭 변경
  ○ 개정사유: 주용도의 용도 및 세부용도에 적합하도록 명칭을 변경하여 사용자 

편의성 및 정합성을 제고함
  ○ 개정내용

 - (개정전) 사회문화용 건물 ➝ (개정후) 문화･복지･교육용 건물 
2). 용도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중 “그 외 건물” 삭제

  ○ 개정사유: “그 외 건물”에 해당하는 용도 4가지(묘지관련시설, 장례시설, 
관광휴게시설, 야영장시설)를 주용도와 세부용도간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문화･복지･교육용 건물”로 분류하여 적합성을 제고함.

  ○ 개정내용: (개정전) 그 외 건축물 ➝ (개정후) 삭제
3).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조정

  ○ 개정사유: 용도별 건축물의 부대설비･건물표준단가 변동 및 건설시장 
연관 지수･지표 반영하여 과표 균형성 개선

  ○ 개정내용

     

번호 용도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2023년 2024년
1 주거용 건물 810,000원/㎡ 820,000원/㎡
2 상업용 건물 800,000원/㎡ 810,000원/㎡
3 공업용 건물 790,000원/㎡ 800,000원/㎡
4 농수산용 건물 600,000원/㎡ 610,000원/㎡
5 문화･복지･교육용 건물 810,000원/㎡ 820,000원/㎡
6 공공용 건물 800,000원/㎡ 810,000원/㎡
7 그 외 건물 790,000원/㎡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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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업용 건물 용도지수 분류체계 개편 및 지수 조정
  ○ 개정사유

 - 상업용 건축물 용도지수 분류체계가 건축법의 분류체계를 따르지 않아 
적용상 혼선을 초래함

 - 근린생활 시설은 건축물의 용도를 의미하기 보다는 공간적 생활단위 
개념을 의미하므로 1종 근린생활시설 및 2종 근린생활시설용로 구분
하던 대상건물을 세부용도에 적합하도록 재분류하고, 사무용 오피스
(1.08→1.12) 등 일부 지수를 현실화함

  ○ 개정내용
<2023년 (개정전)>

구분 용도 번호 대상건물 지수

Ⅱ 상업용

제1종
근린생활

시설
1

∘ 상점(슈퍼마켓과 일용품 소매점 등)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기원, 서점
∘ 이용원, 미용원, 세탁소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

원, 산후조리원 및 안마원
∘ 각종 사무실용 건물(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

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소개업소, 출판사 등)
∘ 사진관, 표구점, 학원(무도학원제외), 장의사, 

동물병원, 독서실, 총포판매소 등
∘ 다중생활시설
∘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 자동차매매장, 운전학원, 정비학원
∘ 청소년 게임제공업의 시설, 일반 게임제공업

의 시설,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의 시
설,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

∘ 일반야영장
∘ 위에 열거되지 않은 기타 판매 및 영업시설

1.12

제2종
근린생활

시설
2 ∘ 제조업소, 수리점 등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미만인 것 0.96

숙박
시설

3 ∘ 관광호텔(5성급･4성급)：관광진흥법상 관광숙
박시설 1.39

4 ∘ 관광호텔(3성급이하), 수상관광호텔, 한국전
통호텔, 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의료관광
호텔

1.29

5
∘ 호텔(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을 말함)
∘ 펜션(관광진흥법상 관광편의시설)
∘ 한옥체험시설(관광진흥법상 관광편의시설)
∘ 생활숙박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 

가목의 생활숙박시설을 말함)
1.24

6 ∘ 여관(모텔 포함)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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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용도 번호 대상건물 지수
∘ 호스텔(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마목에 따라 호스텔업에 사용되는 것을 말함)
∘ 일반펜션(관광진흥법상관광편의시설을 제외

한 그 외의 펜션)
7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관광진흥법상 관광편의

시설), 여인숙 0.96
8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 민박 1.00

판매
시설

9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

1.29

10 ∘ 도매시장, 재래(전통)시장 1.05

위락
시설

11 ∘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 무도장 1.29

12 ∘ 유흥주점 및 이와 유사한 것 1.24
13 ∘ 단란주점 1.21

14 ∘ 관광진흥법에의한 유원시설업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운동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1.20

15 ∘ 무도학원 1.18

의료
시설

16 ∘ 종합병원 1.24

17 ∘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
병원,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등)

∘ 종합병원부속장례식장 1.20

일반
업무시설 18 ∘ 사무용 오피스

∘ 사무용 오피스텔 1.08

자동차
시설

19 ∘ 주차장 0.71
20 ∘ 주차전용빌딩 0.62

21 ∘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정비공장, 차고 및 주
기장 0.71

공중위생
시설

22 ∘ 일반목욕장(연면적 3,000㎡이상) 1.29
23 ∘ 일반목욕장(연면적 1,000㎡이상 3,000㎡미만) 1.20
24 ∘ 일반목욕장(연면적 1,000㎡미만)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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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개정후)>
구분 주용도 용도 번호 세부용도 지수

Ⅱ

Ⅱ

상업용

상업용

판매 및 
영업시설

1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 1.29

2 ∘ 소매시장, 도매시장, 재래(전통)시장 1.05

3

∘ 상점(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
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등)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기원, 서점
∘ 사진관, 표구점, 독서실, 총포판매소 등
∘ 안마원
∘ 자동차영업소 
∘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및 동물 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
∘ 위에 열거되지 않은 기타 판매 및 영업시설

1.12

숙박시설

4 ∘ 관광호텔(5성급･4성급)：관광진흥법상 관광숙
박시설 1.39

5 ∘ 관광호텔(3성급이하), 수상관광호텔, 한국전
통호텔, 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의료관광
호텔 1.29

6
∘ 호텔(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을 말함)
∘ 펜션(관광진흥법상 관광편의시설)
∘ 한옥체험시설(관광진흥법상 관광편의시설)
∘ 생활숙박시설(건축법시행령[별표1]제15호가

목의생활숙박시설을 말함)
1.24

7
∘ 여관(모텔 포함)
∘ 호스텔(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마목에 따라 호스텔업에 사용되는 것을 말함)
∘ 일반펜션(관광진흥법상관광편의시설을 제외

한 그 외의 펜션)
1.20

8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관광진흥법상 관광편의
시설), 여인숙 0.96

9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 민박 1.00
10 ∘ 다중생활시설 1.12

위락시설

11 ∘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 무도장 1.29

12 ∘ 유흥주점 및 이와 유사한 것 1.24
13 ∘ 단란주점 1.21
14 ∘ 관광진흥법에의한 유원시설업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운동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1.20
15 ∘ 무도학원 1.18
16 ∘ 노래연습장, 안마시술소, 비디오물감상실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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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용도 용도 번호 세부용도 지수

17 ∘ 청소년게임제공업시설, 일반게임제공업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시설, 복합유통게
임제공업시설 1.12

의료시설

18 ∘ 종합병원 1.24

19 ∘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
병원,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등)

∘ 종합병원부속장례식장 1.20

20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1.12

일반
업무시설

21 ∘ 사무용 오피스텔 1.08

22 ∘ 사무실용 건물(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
사무소, 결혼상담소,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등) 1.12

자동차
시설

23 ∘ 주차장 0.71

24 ∘ 주차전용빌딩 0.62

25 ∘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정비공장, 차고 및 주
기장 0.71

26 ∘ 자동차매매장 1.12

공중
위생시설

27 ∘ 일반목욕장(연면적 3,000㎡이상) 1.29
28 ∘ 일반목욕장(연면적 1,000㎡이상 3,000㎡미만) 1.20
29 ∘ 일반목욕장(연면적 1,000㎡미만) 1.12
30 ∘ 이용원, 미용원, 세탁소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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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업용 건축물 용도지수 개편
  ○ 개정내용: 공장시설의 “제조업소, 수리점 등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제조업소”(재분류) 및 자원순환관련 시설의 세부용도 
“정수장” 신설

       

2023년 2024년
구
분 용도 번

호 대상건물 지수

Ⅲ.
공
업
용

공장시설

1

∘ 공장(기타 물품의 제조･가공･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자동차관련시설, 자
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0.80

2 ∘ 공장사무실 0.80

3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
른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

∘ 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
1.00

창고시설

4 ∘ 공업용 냉동․냉장창고 0.95

5 ∘ 하역장, 물류터미널, 집배송시설
∘ 대형창고 0.85

6
∘ 창고(냉동․냉장창고, 주거용 창

고, 사무실용 창고 및 전업농어
가주택 창고 제외)

0.80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7

∘ 주유소(기계식세차설비 포함) 
및 석유 판매소

∘ 액화석유가스충전소․판매소․저
장소, 위험물제조소․저장소․취급
소, 액화가스취급소․판매소, 유
독물보관․저장․판매시설, 고압가
스충전소․판매소․저장소, 도료류
판매소, 도시가스 제조시설, 화
약류 저장소, 기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주유소의 캐노피

1.26

자원순
환

관련시설
8

∘ 하수 등 처리시설
∘ 고물상
∘ 폐기물 재활용 시설, 폐기물 처

분시설 및 폐기물 감량화시설
0.80

구
분 주용도 용도 번호 세부용도  지수

Ⅲ 
공
업
용

공장
시설

1

∘ 공장(기타 물품의 제조･가
공･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
는 건축물로서 자동차관련시
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
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0.80

2 ∘ 공장사무실 0.80

3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
른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

∘ 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
1.00

4
∘ 제조업소, 수리점 등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
만인 제조업소

0.95

창고
시설

5 ∘ 공업용 냉동․냉장창고 0.95

6
∘ 하역장, 물류터미널, 집배송

시설
∘ 대형창고

0.85

7
∘ 창고(냉동․냉장창고, 주거용 

창고, 사무실용 창고 및 전업
농어가주택 창고 제외)

0.80

위 험 
물 저 
장 
및 

처리
시설

8

∘ 주유소(기계식세차설비 포함) 
및 석유 판매소

∘ 액화석유가스충전소․판매소․
저장소, 위험물제조소․저장소․
취급소, 액화가스취급소․판매
소, 유독물보관․저장․판매시설, 
고압가스충전소․판매소․저장
소, 도료류판매소, 도시가스 
제조시설, 도시가스 배관시설, 
화약류 저장소, 기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주유소의 캐노피

1.26

자원
순환 
관련 
시설

9
∘ 정수장, 하수 등 처리시설
∘ 고물상
∘ 폐기물 재활용 시설, 폐기물 처

분시설 및 폐기물 감량화시설
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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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농수산용 건축물 용도지수 개편
  ○ 개정내용: 축산시설의 양돈･양계 축사 신설

       

2023년 2024년
구
분 용도 번호 대상건물 지수

Ⅳ.
농
수
산
용

축산시설

1

∘ 가축용운동시설, 인공수
정센터, 관리사, 동물검역
소, 실험동물사육시설

∘ 양수장, 경주용마사
∘ 도축장, 도계장

0.99

2
∘ 축사(양잠․양봉 및 부화장 포

함)
∘ 가축시설(퇴비장,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0.37

수산시설
3 ∘ 농수산용 냉동․냉장창고 1.17

4 ∘ 육상양식장(양어시설 및 
부화장 포함) 0.37

농업시설
5

∘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
설, 

 건조장
∘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기타 식물관련시설(동․식

물원 제외)

0.37

6 ∘ 전업농어가 창고 0.49
7 ∘ 저온저장고 0.74

구
분 주용도 용도 번호 세부용도 지수

Ⅳ
농
수
산
용

축산
시설

1

∘ 가축용운동시설, 인공
수정센터, 관리사, 동물검
역소, 실험동물사육시설

∘ 양수장, 경주용마사
∘ 도축장, 도계장

0.99

2
∘ 축사(양잠․양봉․양돈․양

계 및 부화장 포함)
∘ 가축시설(퇴비장,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0.37

수산
시설

3 ∘ 농수산용 냉동․냉장창
고 1.17

4 ∘ 육상양식장(양어시설 및 
부화장 포함) 0.37

농업
시설

5

∘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
설, 

 건조장
∘ 화초 및 분재 등의 온

실
∘ 기타 식물관련시설(동․식

물원 제외)

0.37

6 ∘ 전업농어가 창고 0.49
7 ∘ 저온저장고 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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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문화･복지･교육용 건축물 용도지수 개편(명칭 변경)
  ○ 개정내용: 사회문화용 → 문화·복지·교육용

       

2023년 2024년
구분 용도 번

호 대상건물 지수

Ⅴ.
사회
문화
용

문화  및 
집회시설

1

∘ 예식장
∘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
상실, 비디오물소극장 등)

∘ 집회장(공회장, 회의장, 경마․경
륜․경정 장외발매소 및 전화투
표소 등)

∘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
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등)

∘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
장, 자동차경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12

2 ∘ 대형수족관 0.89
3 ∘ 동물원, 식물원, 그 외 수족관 0.80

종교시설
4

∘ 교회 ․성당 ․사 찰 ․기도 원 ․수
도원 ․수녀원 등
종교집회장과 종교집회장내 설
치하는 봉안당

1.04

5 ∘ 사우(재실, 정각 포함) 0.71

운동시설
6

∘ 골프장, 스키장, 자동차경주장, 
승마장, 
옥내수영장, 옥내빙상장, 종합
체육시설업

1.13

7
∘ 롤러스케이트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 중 용도번호 6에 속하지 
않는 것

1.04

교육
연구시설 8 ∘학교, 교육원(연수원), 직업훈

련소, 연구소, 도서관 1.03

노유자시
설

9
∘ 아동관련시설
∘ 노인복지시설
∘ 기타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

지시설
1.03

10
∘ 고아원
∘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원 등) 

및 경로당
∘ 용도번호 Ⅴ-9을 제외한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0.54

수련시설 11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유스호스텔,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04

구분 주용도 용도 번호 세부용도 지수

Ⅴ 문화･복지･교육용

문화  및집회시설

1

∘ 예식장∘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비디오물소극장 등)∘ 집회장(공회장, 회의장, 경마 ․경륜 ․ 경정 장외발매소 및 전화투표소 등)∘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등)∘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경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12

2 ∘ 대형수족관 0.89
3 ∘동물원, 식물원, 그 외 수족관 0.80

관광휴게시설 4
∘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공원, 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0.80

종교시설
5

∘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등종교집회장과 종교집회장내 설치하는 봉안당
1.04

6 ∘ 사우(재실, 정각 포함) 0.71

운동시설
7 ∘ 골프장, 스키장, 자동차경주장, 승마장, 옥내수영장, 옥내빙상장, 종합체육시설업 1.13

8
∘ 롤러스케이트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 중 용도번호 Ⅴ-7에 속하지 않는 것

1.04

교육연구시설
9 ∘ 학교, 교육원(연수원), 직업훈련소, 연구소, 도서관 1.03
10 ∘ 학원(무도학원제외), 운전학원,  정비학원, 교습소 1.13

수련시설 11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유스호스텔,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04

야영장시설 12
∘ 일반야영장 1.13
∘ 야영장 시설로 관리동, 샤워실, 대피소 등 0.80

노유자시설

13 ∘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기타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1.03

14
∘ 고아원∘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등) 및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등)∘ 용도번호 Ⅴ-13을 제외한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0.54

묘지 관련시설 15
∘ 화장시설∘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0.81

장례시설 16
∘ 장례식장(종합병원부속장례식장 제외) 1.20
∘ 동물전용의 장례식장 0.81
∘ 장의사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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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경과연수별 잔가율
  ○ 개정사유: 건축물 구조별 최종연도 잔가율 현실화(2022년 결정사항)
  ○ 개정내용

2023년 2024년
       건축물
       구  조

 구 분

철골
(철골철근)콘크리트
조,
통나무조

철근
콘크리트조
라멘조,
석조,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조,
목구조

내  용
연  수 50년 40년
최  종
연  도
잔가율

15% 15%

매  년
상각률 0.017 0.021
경  과
연수별
잔가율

1-(0.017
×

경과연수)

1-(0.021
×

경과연수)

      건축물
      구  조

 구 분

철골
(철골철근)콘크리트
조,
통나무조

철근
콘크리트조
라멘조,
석조,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조,
목구조

내  용
연  수 50년 40년
최  종
연  도
잔가율

10% 10%

매  년
상각률 0.018 0.0225
경  과
연수별
잔가율

1-(0.018
×

경과연수)

1-(0.0225
×

경과연수)

9). 초고층 건축물 층수 기준 가산율 신설
  ○ 개정사유: 초고층건축물의 경우 층수가 높아질수록 이를 위한 특수공법의 

사용이나 고강도 자재의 사용 등 원가 상승 측면과, 일정 층수 이상의 
실거래가격 차이 등을 반영

  ○ 개정내용: 기존 가산율을 층별로 구분하여 층수 기준 가산율 신설
2023년 2024년

구분 가산율 적용대상 
건축물기준 가산율

Ⅶ
(13) 고층건축물 0.01
(14) 
초고층건축물 0.06

구분 가산율 적용대상 
건축물기준 가산율

Ⅶ

(13) 고층건축물 0.01
(14) 초고층건축물
  ○ 59층 이하 0.06
  ○ 60층 이상 80층 
미만 0.07
  ○ 80층 이상 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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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가산율 적용 제외(호텔, 펜션, 생활숙박시설, 여관 등이 구분등기가 된 경우) 
   ○ 개정사유: 분양형 호텔 등 저층이 분양가 및 임대수익이 낮음에도 일반

상가와 동일한 가산율 적용의 불합리성 해소 
  ○ 개정내용: 가산율 적용 제외부분 신설(“용도번호 Ⅱ-6, 7의 호텔, 펜션, 생활숙박시설, 여관 

등이 구분등기가 된 경우”)
구분 가산율 적용대상 건축물기준 가산율 가산율적용 제외부분2023년 2024년

Ⅲ

※ 지하층 및 옥탑 등은 층수계산시 제외
○ 단층건물
○ 오피스텔(용도번호 Ⅰ-7, Ⅱ-22),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공장구내의 사무실(용도번호 Ⅲ-2)
○ 용도번호Ⅱ-6, 7의 호텔, 펜션, 생활숙박시설, 여관 등이 구분등기가 된 경우

(3) 5층미만 건물  ○ 1층 상가부분 0.17 0.17
(4) 5층이상 10층이하 건물  ○ 1층 상가부분 0.27 0.27
(5) 11층이상 20층이하 건물  ○ 1층 상가부분 0.32 0.32
(6) 21층이상 30층이하 건물  ○ 1층 상가부분 0.36 0.36

(7) 30층초과 건물  ○ 1층 상가부분 0.46 0.46

구분 가산율 적용대상 건축물기준 가산율 가산율적용 제외부분2023년 2024년
Ⅳ (8) 11층 이상 20층 이하 건물  ○ 2층 상가부분 0.04 0.04 ○ 오피스텔(용도번호 Ⅰ-7 및 Ⅱ-22 중 사무용 오피스텔),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공장구내의사무실(용도번호 Ⅲ-2)

○ 용도번호Ⅱ-6, 7의 호텔, 펜션, 생활숙박시설, 여관 등이 구분등기가 된 경우

(9) 21층 이상 30층 이하 건물  ○ 2층 상가부분 0.05 0.05
(10) 30층 초과 건물  ○ 2층 상가부분 0.06 0.06
※  지하층 및 옥탑 등은 층수계산시 제외

11). 감산율 적용 제외(부속주차시설) 
  ○ 개정사유: 주차장은 별도의 낮은 용도지수(0.71)를 적용하고 있기에 일부 

건축물의 부속 주차시설을 중복감산 하는 문제가 있음
  ○ 개정내용: 구분 Ⅳ적용 상가부분의 “부속 주차시설” 삭제(적용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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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물건

1). 차량의 정의 개정
  ○ 개정사유: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업무요령」상 차량의 정의를 관계 법령에 

따라 명확히 정의하고자 함
  ○ 개정사유:「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내용 반영

       

2023년 2024년

1) 승용자동차 :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말한다.
2) 승합자동차 :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경형 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를 말한다. 
3) 화물자동차 : 주로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말한다.
4) 이륜자동차 :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반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2륜자동차(2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서 파생된 3륜 이상의 자동차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배기량 50cc 미만의 것(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이 4킬로와트 이하의 것)을 제외한다.

구 분 세 부 내 용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자동차를 말함. 다만,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경형 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화물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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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항공기의 세분화 대상기종 적용 대상 수정
  ○ 개정사유: 세분화 대상기종 적용 항공기의 현황이 실제와 일치하지 않음
  ○ 개정내용: 현재 항공기 등록현황에 맞게 세분화 대상기종 적용 항공기의 

등록번호 최신화 함

      

세분화 전 세분화 후 기준가격
(천원)형식 형식 등록기호

(2023년)
등록기호
(2024년)

B737-700
B737-400 HL8271 23,914,000
B737-700 - - 41,681,000
B737-700(BBJ)

HL7227, HL8222,HL8290
HL7227, HL8222,HL8290 61,329,000

B747-400F

B747-400(BDSF) HL7618, HL7620 HL7421, HL7423, HL7620 115,219,000

B747-400F

HL7601, HL7602,HL7603, HL7605,HL7436, HL7616, HL7417, HL7419, HL7420

HL7601, HL7602,HL7603, HL7605,HL7436, HL7616, HL7417, HL7419, HL7420

133,835,000

C525 C-525 HL8201, HL8202,HL8283 HL7214 4,896,000
C-525M2 HL8219 HL8219 4,488,000

S-76C S-76C+

HL9254, HL9266,HL9270, HL9284,HL9285, HL9489,HL9636, HL9661

HL9270, HL9489,HL9670, HL9685,HL9693
8,400,000

S-76C++ HL9291, HL9474 HL9291, HL9692 10,400,000

B787-8 B787-8 - - -
B787-8(BBJ) HL8508 HL8508 351,889,900

<세분화 대상기종 적용 기준가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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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업･양식업권의 적용요령 개정
   ○ 개정사유: 어업･양식업권의 조사가격 산출방식에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설명들이 있음
  ○ 개정내용
    -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어업권의 조사가격 결정 관련 부분을 삭제함

       

2023년 2024년
2)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
○ 본 기준가격이 없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과

세사실이 발생할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조사
한 금액의 85%를 적용한 가격을 기준가격으
로 한다.

  ※ 2020년도 이후에는 매년 5%씩 상향조정하
여  2026년도에는 100%를 적용한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한다.

2)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
○ 본 기준가격이 없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과

세사실이 발생할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조사
한 금액의 90%를 적용한 가격을 기준가격으
로 함

  ※ 매년 5%씩 상향조정하여 2025년도 95%, 
2026년도에는 100%를 적용한 가격을 기
준가격으로 함

○ 어업권의 가격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 가격으로 
한다 ~ 산출예시 (2) <삭 제>

  - 매년 5%씩 상향조정하여 2025년도 95%, 2026년도에는 100%를 적용한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함

4). 입목의 적용요령 개정
  ○ 개정사유:입목의 시가표준액 적용요령 및 <<참고자료>>를 통한 입목의 

가격 산정이 복잡
  ○ 개정내용: 과도하게 복잡한 가격산정 방식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시가

표준액 산출 방법을 단순화함

       

2023년 2024년

사. 시가표준액 적용요령
(전문)

<삭 제>

<<참고자료>>
(전문)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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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변경사항 신구대비표

구분1 구분2 제목 기존(2023년) 변경(2024년)

오피
스텔 
외 

건축물

건물
신축
가격

기준액
건축물의 유형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구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주거용 810,000원/㎡

상업용 800,000원/㎡

공업용 790,000원/㎡

농수산용 600,000원/㎡

문화･복지･

교육용 건물
810,000원/㎡

공공용 800,000원/㎡

그 외 790,000원/㎡

구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주거용 820,000원/㎡

상업용 810,000원/㎡

공업용 800,000원/㎡

농수산용 610,000원/㎡

문화･복지･

교육용 건물
820,000원/㎡

공공용 810,000원/㎡

그 외 <삭 제>

오피
스텔 
외 

건축물
용도
지수

상업용 건축물
판매 및 영업시설
세부용도 재분류

번호 대상건물 지수

1

∘상점(슈퍼마켓과 일용품 

소매점 등)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제과점,기원,서점

∘이용원,미용원,세탁소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및 안마원

∘각종 사무실용 건물(금

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

개사무소, 결혼상담소, 소

개업소, 출판사 등)

∘사진관, 표구점, 학원(무

도학원 제외), 장의사, 동

물병원, 독서실, 총포판매

소 등

∘다중생활시설

∘청소년게임제공업의시

설,일반게임제공업의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

공업의시설,복합유통게임

제공업의시설

∘일반야영장

∘위에 열거되지 않은 기

타 판매 및 영업시설

1.12

번호 대상건물 지수

1
(재분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

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

1.29

2
(재분류)

∘소매시장, 도매시장, 재

래(전통)시장
1.05

3
(재분류)

∘상점(식품･잡화･의류･완
구･서적･건축자재･의약

품･의료기기 등 일용품

을 판매하는 소매점 등)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기원, 서점

∘사진관, 표구점, 독서실, 

총포판매소 등

∘안마원

∘자동차영업소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및 동물 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

∘위에 열거되지 않은 기타 

판매 및 영업시설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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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1 구분2 제목 기존(2023년) 변경(2024년)

오피
스텔 
외 

건축물
용도
지수

상업용 건축물
용도체계 재분류 및 
위락시설 대상물건 

용도개편

번호 대상건물 지수

2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무도장

1.29

3 ∘유흥주점 및 이
와 유사한 것 1.24

4 ∘단란주점 1.21

5

∘관광진흥법에의
한 유원시설업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운동
시설에 해당되
는 것은 제외)

1.20

6 ∘무도학원 1.18

번호 대상건물 지수

4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무도장

1.29

5 ∘유흥주점 및 이
와 유사한 것 1.24

6 ∘단란주점 1.21

7

∘관광진흥법에의
한 유원시설업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운동
시설에 해당되
는 것은 제외)

1.20

8 ∘무도학원 1.18

9
∘노래연습장, 안

마시술소, 비디
오물감상실

1.12

10
(재분류)

∘청소년게임제공
업시설, 일반게
임제공업시설, 
인터넷컴퓨터게
임시설제공업시
설, 복합유통게
임제공업시설

1.12

상업용 건축물
용도체계 재분류 및 
의료시설 대상물건 

용도개편

번호 대상건물 지수
7 ∘종합병원 1.24

8

∘일반병원, 치과
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
병원, 격리병원
(전염병원, 마약
진료소 등)

∘장례식장(종합병
원부속장례식장
포함)

1.20

번호 대상건물 지수
16 ∘종합병원 1.24

11

∘일반병원, 치과
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
병원, 격리병원
(전염병원, 마약
진료소 등)

∘장례식장(종합병
원부속장례식장
포함)

1.20

12
(재분류)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1.12

상업용 건축물
용도체계 재분류 및 
업무시설 대상물건 

용도개편 

번호 대상건물 지수
9 ∘사무용 오피스

∘사무용오피스텔 1.08
번호 대상건물 지수
13 ∘사무용 오피스 1.08

14
(재분류)

∘사무실용 건물(금
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소개
업소, 출판사, 신
문사 등)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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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1 구분2 제목 기존(2023년) 변경(2024년)

상업용 건축물
용도체계 재분류 및 

자동차시설 대상물건 
용도개편

번호 대상건물 지수
10 ∘주차장 0.71
11 ∘주차전용빌딩 0.62

12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정비공
장, 차고 및 주
기장

0.71

번호 대상건물 지수
15 ∘주차장 0.71
16 ∘주차전용빌딩 0.62

17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정비공
장, 차고 및 주
기장

0.71

18
(재분류) ∘ 자동차매매장 1.12

상업용 건축물
용도체계 재분류 및 
위생시설 대상물건 

용도개편

번호 대상건물 지수
13 ∘일반목욕장(연면

적 3,000㎡이상) 1.29

14 ∘일반목욕장(연면
적 1,000㎡이상 
3,000㎡미만)

1.20

15 ∘일반목욕장(연면
적 1,000㎡미만) 1.12

번호 대상건물 지수
19 ∘일반목욕장(연면

적 3,000㎡이상) 1.29

20 ∘일반목욕장(연면
적 1,000㎡이상 
3,000㎡미만)

1.20

21 ∘일반목욕장(연면
적 1,000㎡미만) 1.12

22
(재분류)

∘이용원, 미용원, 
세탁소 1.12

오피
스텔 
외 

건축물
용도
지수

공장용 건축물 자원순환 
용도지수 세부용도 신설

번호 대상건물 지수

1

∘ 하수 등 처리
시설

∘ 고물상
∘ 폐기물 재활용 
시설, 폐기물 처
분시설 및 폐기
물 감량화시설

0.80

번호 대상건물 지수

1
(신설)

∘ 정수장, 하수 
등 처리시설

∘ 고물상
∘ 폐기물 재활용 

시설, 폐기물 처
분시설 및 폐기
물 감량화시설

0.80

공장용 건축물  
세부용도 신설

번호 대상건물 지수
2 <신설>

번호 대상건물 지수

2
(신설)

∘ 제조업소, 수리
점 등으로서 바
닥면적의 합계
가 500㎡ 미만
인 제조업소

0.95

농수산용 건축물 
축산시설 양돈․양계 

축사 신설

번호 대상건물 지수

1

∘ 축사(양잠․양봉 
및 부화장 포함)

∘ 가축시설(퇴비
장, 가축용창
고, 가축시장)

0.37

번호 대상건물 지수

1
(신설)

∘ 축사(양잠․양봉․
양돈․양계 및 
부화장 포함)

∘ 가축시설(퇴비장, 
가 축 용 창 고 , 
가축시장)

0.37

문화･복지･교육용 명칭 
변경, 문화 및 집회시설 

대상물건 용도개편

번호 대상건물 지수
1 <추가>

번호 대상건물 지수

1

∘야외음악당, 야외극
장, 어린이회관, 관
망탑, 휴게소 

∘공원, 유원지 또는 
관장지에 부수되는 
시설

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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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복지･교육용 명칭 
변경 및 대상물건 

용도개편

번호 대상건물 지수

2
∘골프장, 스키장, 

자동차경주장, 
승마장, 옥내수
영장, 옥내빙상장, 
종합체육시설업

1.13

3

∘롤러스케이트장,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시설 중 
용도번호 6에 속
하지 않는 것

1.04

번호 대상건물 지수

2

∘골프장, 스키장, 
자동차경주장, 
승마장, 옥내수
영장, 옥내빙상
장, 종합체육시
설업

1.13

3

∘ 롤러스케이트장,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시설 중 
용도번호 Ⅴ-7에 
속하지 않는 것

1.04

오피
스텔 
외 

건축물
용도
지수

문화･복지･교육용 명칭 
변경 및 교육연구시설 
대상물건 용도개편

번호 대상건물 지수

4
∘학교,교육원(연수

원), 직업훈련소, 
연구소, 도서관

1.03

5 <추가>

번호 대상건물 지수

4
∘학교,교육원(연수

원), 직업훈련소, 
연구소, 도서관

1.03

5
(추가)

∘학원(무도학원제
외), 운전학원, 
정비학원, 교습소

1.13

문화･복지･교육용 명칭 
변경 및 노유자시설 
대상물건 용도개편

번호 대상건물 지수

6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기타사회복지시설

및근로복지시설
1.03

7

∘고아원
∘노인주거복지시설

(양로원등)및경로
당

∘용도번호 9를 제
외한 기타 이와유
사한시설

0.54

번호 대상건물 지수

6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기타사회복지시설

및근로복지시설
1.03

7

∘ 고아원
∘ 노 인 주거 복 지시설(양로시설 등) 및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등)
∘용도번호 Ⅴ-13을 제외한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0.54

문화･복지･교육용 명칭 
변경 및 묘지관련시설 
대상물건 용도개편

번호 대상건물 지수
8 <추가>

번호 대상건물 지수

8
(추가)

∘ 화장시설
∘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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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1 구분2 제목 기존(2023년) 변경(2024년)

문화･복지･교육용 명칭 
변경 및 장례관련시설 

세부용도 조정

번호 대상건물 지수
9 <추가>

번호 대상건물 지수

9
(추가)

∘장례식장(종합병원부속장례식장 제외) 1.20
∘동물전용의 장례식장 0.81
∘ 장의사 1.16

오피
스텔 
외 

건축물

용도
지수

초고층 건축물 층수 
기준 가산율 신설

구분
가산율 적
용대상 건
축물기준

가산율

Ⅶ-2 고층건물 0.01
초고층건물 0.06

구분
가산율 적
용대상 건
축물 기준

가산율

Ⅶ-2
(신설)

고층건축물 0.01
초고층건축물

59층 이하 0.06
60층 이하 
80층 미만 0.07
80층 이상 0.08

경과
연수별 
잔가율

철골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의 최종
잔가율 하향

  건축물
   구조

 구 분

철골(철골철근)콘
크리트조,
통나무조

철근
콘크리트조
라멘조,석조,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조,

목구조
내  용
연  수 50 40
최  종
연  도
잔가율

15% 15%
매  년
상각률 0.017 0.021
경  과
연수별
잔가율

1-(0.017
×

경과연수)
1-(0.021

×
경과연수)

  건축물
   구조

 구 분

철골(철골철근)콘
크리트조,
통나무조

철근
콘크리트조
라멘조,석조,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조,

목구조
내  용
연  수 50 40
최  종
연  도
잔가율

10% 10%
매  년
상각률 0.018 0.0225
경  과
연수별
잔가율

1-(0.018
×

경과연수)
1-(0.0225

×
경과연수)

가감
산율

가산율 적용 제외 
부분 신설

Ⅲ가산율적용대상 건축물기준 2023년

· 단층건물
·오피스텔 
(용도번호 
Ⅰ-7,
Ⅱ-18), 
제조시설을 
지원하기위
한 공장구
내의 사무
실(용도번호 
Ⅱ-1)

※ 지하층 및 옥탑 등은         층수계산시 제외
(3) 5층미만 건물  ○ 1층 상가부분 0.17
(4) 5층이상            10층이하 건물  ○ 1층 상가부분

0.27

(5) 11층이상           20층이하 건물  ○ 1층 상가부분
0.32

(6) 21층이상 30층이하 건물  ○ 1층 상가부분
0.36

(7) 30층초과 건물  ○ 1층 상가부분
0.46

Ⅲ가산율적용대상 건축물기준 2024 · 단층건물
·오피스텔 
(용도번호 
Ⅰ-7,
Ⅱ-22), 
제조시설을 
지원하기위
한 공장구내
의 사무실
(용도번호 
Ⅲ-2)
·용도번호 
Ⅱ-6, 7의
\
 호텔,펜션,
생활숙박시
설, 여관 등
이 구분등
기가 된경
우

※ 지하층 및 옥탑 등은         층수계산시 제외
(3) 5층미만 건물  ○ 1층 상가부분 0.17
(4) 5층이상            10층이하 건물  ○ 1층 상가부분 0.27
(5) 11층이상           20층이하 건물  ○ 1층 상가부분 0.32
(6) 21층이상 30층이하 건물  ○ 1층 상가부분 0.36
(7) 30층초과 건물  ○ 1층 상가부분

0.46



구분1 구분2 제목 기존(2023년) 변경(2024년)

Ⅳ가산율 적용대상 
건축물기준 2023년 · 단층건물

· 오피스텔 
(용도번호    
  Ⅰ-7, 
 Ⅱ-18),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
한 공장구내
의 사무실(용
도번호
 Ⅱ-1)

※ 지하층 및 옥탑 등은 
층수계산시 제외
(8) 11층 이상 20층  
   이하 건물
  ○ 2층 상가부분

0.04

(9) 21층 이상 30층  
   이하 건물
  ○ 2층 상가부분

0.05

(10) 30층 초과 
건물
  ○ 2층 상가부분

0.06

Ⅳ가산율 적용대상 
건축물기준 2024년 · 오피스텔    

   Ⅰ-7 및
 Ⅱ-22 중 
사무용 오피
스텔),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
한 공장구내
의 사무실(용
도번호
 Ⅲ-2)

·용도번호 Ⅱ
-6, 7의 호텔,
펜션,생활숙
박시설, 여관 
등이 구분등
기가 된경우

※ 지하층 및 옥탑 등은 
층수계산시 제외
(8) 11층 이상 20층  
   이하 건물
  ○ 2층 상가부분

0.04

(9) 21층 이상 30층  
   이하 건물
  ○ 2층 상가부분

0.05

(10) 30층 초과 
건물
  ○ 2층 상가부분

0.06


